






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

숭의여자대학교 총장

숭의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2018년 4월 30일

우리는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숭의여자대학교의 산학협

력단회계의 회계연도 정관상의 예· 결산자문위원회와 그 업무에 관한 사항 및 2018

년 2월 28일 및 2017년 2월 28일 현재의 재무상태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양 회계연도

의 운영계산서 및 현금흐름표를 감사하였습니다.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우리는 일반

적인 감사기준을 준용하였습니다. 

우리의 의견으로는 숭의여자대학교의 산학협력단회계의 회계연도 정관상의 예· 결

산자문위원회와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은 적절하며 별첨 재무제표는 산학협력단회계처

리 규칙에 따라 2018년 2월 28일 및 2017년 2월 28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

료되는 양 회계연도의 운영성과 및 현금흐름의 내용을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.

이 감사보고서는 감사보고서일(2018년 4월 30일) 현재로 유효한 것입니다.  따라서 감사

보고서일 이후 이 보고서를 열람하는 시점 사이에 첨부된 산학협력단의 재무제표에 중대

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 감사보고서

가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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